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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규완

전화 033-630-4303 / 팩스 033-630-4332

보 도 자 료
2020. 3. 10.(화)

제  목 코로나19 확진자로 가장한 허위신고 사범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속초지청(지청장 이만흠)은 오늘(3. 10.), 속초시에 있는 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

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허위신고 사범을 

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55세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2020. 2. 22. 00:40경 속초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‘내가 코로나

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. 빨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

다 감염된다’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고, 이를 진실로 믿고

출동한 경찰관 2명(전신방호복 착용)과 보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진,

체온측정및관리대상자여부조회등의조치를하게하여 [위계공무집행방해]

- 위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신고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

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

편의점 방문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편의점 영업에 관한 [업무방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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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사경과

○ ’20. 2. 25. 속초경찰서,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송치

○ ’20. 3. 10. 보강수사 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

 참고사항

○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보건소 공무원의 조치 내용 등을

고려하여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로

의율하고,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음▨


